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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COVID-19와 불가항력 충족요건에 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많은 국가들이 국

가경제의 봉쇄(lockdown) 및 국제무역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국제적 계약

불이행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국내 입법 및 국가 차원의 선

언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는 COVID-19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불가항력확인서(force majeure

certificate)를 발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까지 7004건을 발행했다. 또한 인도의

경우는 2020년 2월 재무부 명의로 COVID-19로 인한 공급망 훼손을 불가항력이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였다. 더 나아가 러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적인 국제거래에서 개별 국가의 조치(입법 및 공식

적 선언)을 통해서 개입하는 경향이 발생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거래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며, 개별 국가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

한 국제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CCPIT의 불가항력확인서의 경우, 가령 중국법원에서 국제거래의 당사자가 다툰

다면 중국법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이 존재하더라도 중국법에 근거한 동

확인서를 적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불가항력확인서 관련 규정을 ‘국제적

강행규정’이라 주장을 할 것이다. 불가항력 관련 중국법원의 관행을 보면, COVID-19

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판결에서 당사자가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CCPIT에 불가항력 증거를 제출하기로 한 후,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중국법

원은 불가항력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법원이 CCPIT 확인서만으로

불가항력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CCPIT에 의해 불가항력이 다루

어지고 또한 중국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

로 중국법에 의하면 CCPIT 확인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인도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OVID-19를 자연재해 상황으로 고려하여 불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부당국의 법적 근거에 의한 선언으로서 효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

설은 없으며, 다만 제3국의 강행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의무이행지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88집 (2025.01) 353∼372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88 (Jan 2025) pp.353∼372.
http://doi.org/10.17248/knulaw..88.202501.353



354  법학논고 제88집 (2025. 01)

∙ 투고일 : 2025.01.13. / 심사일 : 2025.01.22. / 게재확정일 : 2025.01.30.

Ⅰ. 서론

국제거래의 중요 논점중의 하나는 그 태생적 특징으로 인해 이행의 확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COVID-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국제매매계약

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이 발생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COVID-19

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사정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 당사자

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국제

거래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는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기인한 계

약불이행에 대한 현상을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여부

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

1) COVID-19로 인한 불가항력의 논의는 지금까지의 불가항력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첫

째 확실하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는 첫 번째 사건인 점, 둘째 강력한 공적 이익과 관

련된 불가항력이라는 점, 셋째 이러한 공적 이익이 국가적 수준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COVID-19가 국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법에 대

한 전반적인 고찰이 요구 되는데, 특히 공서와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

면해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사법은 사인간의 정의를 목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COVID-19의 국가적 수준에서 공익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

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King Fung Tsang, “From Coronation to

Coronavirus: COVID-19, "Force Majeure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44 Fordham
Int'l L.J . 189-192. 또한 아나 주반브렛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총장은

COVID-19가 국제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UNCITRAL의 역할이 매우 주

요한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아나 주반브렛,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및 회복에 대

한 UNCITRAL의 견해”, 통상법률 , 제148권, 법무부 국제법무과(2020), 16-17면.

2) 선행연구로는 박세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불가항력조항에 관한 실무적 유의점에 관한 연

제3국 그리고 그 제3국의 강행규정 중 계약이행을 위법하게 만드는 강행규정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3국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관의 재량을 부여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 다만 국제중재 및 제3국

의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 그 승인 및 집행이 문제 된다. 즉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소위 뉴욕협약 제5(2)(b)조에서 승인 및 집행국

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앞서 본 예처럼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을 배척한 경우 집행 및 승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등 일관성 있는 판례가 도

출되지 않아 개별적 해석을 통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주제어 : 불가항력, 불가항력확인서, 국제적 강행규정, 국제적 강행법규, 간섭규범, 공서,
국제사법,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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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COVID-19에 의한 계약불이행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COVID-19와 불가항력 충족요건에 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당시 많은 국가

들이 국가경제의 봉쇄(lockdown) 및 국제무역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제적 계약불이행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국내 입법 및

국가 차원의 선언을 하고 있다.3) 가령 당시 트럼프행정부와 COVID-19의 영

향으로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위 ‘자국우선주의’가 극

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의 영향으로 사적인 국제거래에서까지 개별 국가

의 조치(입법 및 공식적 선언)을 통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향이 발생하며, 이

는 장기적으로 국제거래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우리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중요 교역국이며, 거래 비중

도 상당하다. 따라서 양국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거래분쟁이 발생하는 경

우, 구체적으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가 중국정부의 불가항

력 확인서4)(force majeure certificate) 또는 인도 재무부의 정부선언인 경우,

구”, 무역상무연구 제8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 김희준, “COVID-19사태에 대한

CISG 제79조 적용여부 검토”, 법학연구 제63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변우주,

“계약의 불이행에 있어서 사정변경 - UNIDROIT 원칙과 CISG에서의 hardship을 중심으

로 -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제24권 제1호, 2020: 서지민, “국제적인 통일법상의 불가

항력조항의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 제28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4: 이헌묵, “국제

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인권과 정의 제442호, 대한변호사협회, 2014: 정홍식, “국제중

재에서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 가능성”,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Bodhisattwa Majumder and Devashish Giri, “Coronavirus & Force Majeure: A Critical

Study(Liability of a Party Affected by the Coronavirus Outbreak in a Commercial

Transaction)”, 51 J. Mar. L. & Com. 51(2020): King Fung Tsang, “From Coronation to

Coronavirus: COVID-19, Force Majeure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44 Fordham

Int'l L.J. 187(2020): Laura Maria Franciosi, “The Effects of COVID-19 on International

Contracts: A Comparative Overview”, 52 VUWLR 413(2020).

3)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

에서는 COVID-19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불가항력확인서

(force majeure certificate)를 발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까지 7004건을 발행했다. 자세한

것은 https://en.ccpit.org/infoById/40288117668b3d9b0171c8e0ef5408a2/2 또한 인도의 경우

는 2020년 2월 재무부(Office Memorandum of the Ministry of Finance) 명의로

COVID-19로 인한 공급망 훼손을 불가항력이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였다.

4) 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Ekaterina

Pannebaker, “Force Majeure Certificates Issued by the Rus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ONFLICTOFLAWS.NET(2020), https://conflictoflaws.net/2020/force-majeure-

certificates-by-the-russian-chamber-of-commerce-and-industry /

또한 Guilio Maroncelli & Roberta Padula, “COVID-19 emergency-Forcemajeure

certificates issued by the Chambers of Commerce in Italy”, DLA PIPER(2020),

https://www.dlapiper.com/en/hongkong/insights/publications/2020/04/covid-19-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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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해 제3국의 준거법으로 합의한 경우 그 처

리에서 있어 법적 논쟁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5)가 발행한 불가항력확인서 및 인도 재무당국의 불가항력 선언을 법

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이며, 또한 그 효과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할 필요

가 있다.

COVID-19의 불가항력 판단에 관한 연구는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가차원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국제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COVID-19의 발생과 연결되어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

고 있어 이에 대한 현상 분석과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국제거래에서의 정부개입 현상

CCPIT 불가항력확인서 및 인도 정부선언에 대한 법적 평가를 위해서 먼저

관련 근거 법률을 조사하며, 동시에 중국 및 인도 법원에서 내려진 관련 판결

들을 분석하여 근거 법률의 성격을 파악한다. 또한 국제거래 상대방 국가에서

이루어진 법적 판단을 분석하여 외국 법원의 태도를 살펴본다.

1. COVID-19에서의 불가항력확인서

COVID-19로 인한 국가경제의 봉쇄조치는 국제거래 당사자가 이행이 불가

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국

제거래 사례에서 발견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 국가가 자국의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특히 COVID-19의 상황

에서 더욱 그렇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입의 방법은 국가의 입법 및 공식적인

선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각 국가의 예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는 COVID-19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불가항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까지 7004건을 발행했다.6) CCPIT의 불가항력확인서의 경우, 가령 중국법원에

---force-majeure-certificates-issued-by-the-chambers-of-commerce-in-italy/ 참조.

5) CCPIT, CCPIT Charter(2015) Art. 8(1).

6) CCPIT, “CCPIT Carried out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on Force Majeure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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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제거래의 외국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법원은 양 당사자

가 합의한 준거법이 존재하더라도 중국법에 근거한 동 확인서를 적용하게 하

고 있다. 이는 불가항력확인서 관련 규정을 ‘국제적 강행규정’(international mandatory

rule 또는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이라 주장을 할 것이다.7) 불가항력

관련 중국법원의 관행을 보면, COVID-19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판결에서

당사자가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CCPIT에 불가항력 증거를 제출하기

로 한 후,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중국법원은 불가항력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법원이 CCPIT 확인서만으로 불가항력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CCPIT에 의해 불가항력이 다루어지고 또한 중국법원에

서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법에 의하면

CCPIT 확인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도의 경우 2020년 2월 재무부 명의로 COVID-19로 인한 공급망 훼

손을 불가항력이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였다.8) 이러한 정부선언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OVID-19를 자연재해 상황으로 고려하여 불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부당국의 법적 근거에 의한 선언으로서 효력이 존

재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러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9) 사적인 국제거래에서 개별 국가의 조치(입법 및 공식

적 선언)을 통해서 개입하는 경향이 발생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거래관계

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며, 개별 국가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국제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대응이 요구된다.

COVID-19와 국제거래 이행의 측면에서 불가항력에 대한 분석에서 더 나아

가 현시점에서 국제사회의 개별 국가에서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중국의

불가항력확인서 또는 인도 재무부의 정부선언)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하며, 동시

에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제로

CCPIT News, available at https://en.ccpit.org/infoById/40288117668b3d9b0171c8e0ef5408a2/2

7) 불가항력 관련 중국법원의 관행을 보면, COVID-19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판결에서 당

사자가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CCPIT에 불가항력 증거를 제출하기로 한 후, 이러

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중국법원은 불가항력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법원

이 CCPIT 확인서만으로 불가항력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CCPIT에 의해

불가항력이 다루어지고 또한 중국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법에 의하면 CCPIT 확인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Sichuan Borui Vision Outdoor Media Co., Ltd. V. Hangzhou Aoxiang Advert. Co.,
Ltd. Chengdu Intermediate People's Ct., Sichuan Province, 2017.

8) Laura Maria Franciosi, “The Effects of COVID-19 on International Contracts: A

Comparative Overview”, 52 VUWLR 413(2020), 433.

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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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가 우리 법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CCPIT 불가항력확인서 및 인도 정부 선언에 대한 법적 평가

CCPIT의 불가항력확인서는 상업 인증 분야의 사실 증명 행위에 속하며, 즉,

CCPIT는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불가항력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의

미하며, 법적 근거는 “중화 인민 공화국 대외무역법"과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국제무역촉진협의회 조항”이며, CCPIT가 발행한 불가항력확인서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정부, 관세, 상공 회의소 및 기업에서 인정을 받

았으며 지역 밖에서도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10)

한편, 인도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OVID-19를 자연재해 상황(a case of natural calamity)으로 고려하여

불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부당국의 법적 근거에 의한 선언으로

서 효력이 있다. 중국과 인도는 특히 이러한 국가적 조치로 COVID-19에 의한

국가봉쇄조치 발생으로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당사자를

계약상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

라서 문제의 핵심은 위 국내법 조항들이 제3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국제계

약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냐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이러한 국내법

조항들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논쟁의 여지

가 있다.

3. 소결

전례 없는 세계적 전염병의 유행 및 국가 차원의 공익 보호의 상황에서

COVID-19 관련 불가항력의 판단기준을 분석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더 나

아가 한 국가의 국내법으로 불가항력을 판단하여 그것이 국제계약에 개입하는

현상은 불가항력 자체 판단 문제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준거법과 재판관할권

을 정하는 법의 요체인 국제사법의 논리적 체계에 중대한 과제라는 생각을 한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국, 인도 및 러시아에서 행해지는 사적인 국제거래에

국가의 개입이라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의

10) 보다 자세한 것은 중국 CCPIT에서 불가항력확인서 발급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Q&A참조 https://www.rzccpit.com/company/infomationdetails.html?id=6bc7609d7e74499eb2e19e186d524302



코로나 19와 불가항력확인서의 법적 성격 / 최성호  359

주가 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논의를 이하에서 하기로 한다.11)

Ⅲ. 국제사법과 코로나19에 의한 불가항력

국제적 강행규정의 의미를 정리하고 그 적용 판례를 분석한다. 국제적 강행

규정은 아직 정립이 완전히 이루어진 분야가 아니며,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존

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판례를 통하여 국가의 관행을 분석하며 또한 각 국가의

관련 법률을 조사・분석하여 실무적 차원에서라도 그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국제적 강행규정의 다양한 분류 중에서 그 원천에 따라 준거법 소속국의 국

제적 강행규정,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그리고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CCPIT 불가항력확인서 및 인도 정부선언의 관련법 규정

들을 위의 분류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관련 판결을 예측・분석하는 방법을 통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며, 동시에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1. 국제사법과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대한 법적 분석은 국제사법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대

부분의 교과서를 보면 불가항력은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는 분량으로 서술

하고 있다.12) COVID-19 이전에도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거래에 있어 다양한

종류의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상호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처럼 논의가 부족한 것은 다소 의외이다.13) 생각건대, 불가항력의 문제는

11) 법정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이, 외국법이 준거법이라는 이

유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섭외적 법률관계에 있어 국제적 강행규정이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법질서는 법정지의 법질서를 의미하기에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

기준은 법정지법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유럽에서의 국제적 강행규정 논의에서 국제적으

로 인정되는 기준에 의해 국제적 강행규정을 정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 국

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지법에 다를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불가항력확인서의 경우 중국법원이 법정지가 되는 경우 이러한 국가적 조치가 국제적 강

행규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국제적 강행규정 판단기준

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이헌묵,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인권과 정의

제442호, 대한변호사협회(2014년 6월), 84-85면.

12) G.H. Treitel, FRUSTRATION AND FORCEMAJEURE(3d ed), Sweet&Maxwell, 2014,

p. 390.

13) King Fung Tsang, “From Coronation to Coronavirus: COVID-19, Force Majeure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44 Fordham Int'l L.J. 187(202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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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률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계약원칙에 불과하다는 생각들

이 그 이유라 보여 진다. 하지만 COVID-19 이전에는 이러한 견해들이 옳았을

지 모르지만 앞서 본 중국정부 및 인도정부의 COVID-19에서 불가항력을 처

리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보면 이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COVID-19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는

국가의 이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불가항력의 이슈도 그렇지만

국제사법은 전통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적 당사자 간

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한

불가항력 분쟁에 대한 국가적 이해관계는 특히 공서와 강행규정 등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국제사법의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한 국제거래분쟁의 증가는 법원에 적용 경험이 없는 외국의 불가항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어떤 경우는 COVID-19에 특화된 새로운 외

국 법률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 불가항력법과 법정지간의 법적용에 있어 상당

한 분쟁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다.14)

국제사법, 특히 준거법 선택의 원칙은 관련 실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당사자간의 준거법 선택의 문제 나아가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의 문제는 관련 실체법의 비교 분석이 중요한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실체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동일한 결과(즉, “허위 충돌”)를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법리 분석은 사실상 크게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양 당사자의 실체법적 불가항력 법리를 비교하는 것은 상호 법적용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양자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분석은 앞

서의 많은 연구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가항력 문제에

적용되는 양당사자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을 비교하고 특히 앞서 언급한 중국

의 불가항력확인서의 법적 평가를 국제사법의 제 규정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15)

14) Id., at. 193.

15) 예를 중국과 영국의 당사자 간의 분쟁인 경우 영국과 중국의 국제사법 규정의 관견부분

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국과 중국의 국제사법규정을 비교 검토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하였다; Guangjian Tu, “China's New Conflicts Code: General Issues and Selected

Topics”, 59 AM. J. COMP. L. 563 (2011). 참고로 이 논문에서 중국은 유럽의 국제사법

규정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로마 I 협약과 중국의 국제사법을 비교함으로

이를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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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법원에서 판결례

중국은 사스라는 전염병과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불가항력 사례는 단 2건만

보고되었다. J .PI Travel U.S.A. v. Yangtze River Shipping Overseas Tourism

Corporation16) 및 Huizhou Air China Auto. Trading v. Guangxi Airlines17)

두 사건 모두 중국 법원에서 중국법을 적용했다. 전자의 경우 중국법에 따른

준거법조항이 있었으며, 후자의 경우 중국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라고 판단하여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들이 코로나 바

이러스와 불가항력에 관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표본 규

모가 너무 작아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전염병과

관련된 국제 사례로는 Chu Xiang v. Ni Keke Labor Contract Dispute18)이

있으나 계약의 이행 장소가 앙골라였기 때문에 계약이 외국 관련 계약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원은 준거법에 대한 논의 없이 중국법을 적용했다. 이는

중국 법원이 외국적 요소가 있더라도 항상 준거법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가

항력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에게 ‘불가항력인증서(force majeure certificate)’

를 대량으로 발급하고 있다. 러시아,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도 이러한 불

가항력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법률에 따라 CCPIT 인증서

의 법적 지위는 불확실하다. 러시아나 이탈리아의 경우 상공회의소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과 달리 CCPIT는 공식적으로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

관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정관에서도 CCPIT가

이러한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6년 Sichuan

Borui Vision Outdoor Media Co., Ltd. v. Hangzhou Aoxiang Advertising Co.,

Ltd.19)에서 CCPIT에 증거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불가항력 항변이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CCPIT 인증서의 독립

16) Appeal Case for Ship Leasing Contract Disputes between J.PI Travel U.S.A., Inc. and

Yangtze River Shipping Overseas Tourism Corporation, Higher People's Ct. of Hubei

Province, 2007, China.

17) Huizhou Air China Auto. Trading v. Guangxi Airlines, Shanghai Second Interm.

People's Ct., 2007, China.

18) Chu Xiang v. Ni Keke Labor Contract Dispute, People's Ct. of Xuanwu Dist., Nanjing

City, Jiangsu Province, 2015, China.

19) Sichuan Borui Vision Outdoor Media Co., Ltd. v. Hangzhou Aoxiang Advert. Co., Ltd.,

Chengdu Intermediate People's Ct., Sichuan Province, 2017,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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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위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CCPIT가 불가항

력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며, 중국 법원으로부터 불가항력 인

증서가 일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 법에 따라 CCPIT

인증서가 특정 증거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불가항력 법은 특히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제한적인 해

석과 중국 법원이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

은 이러한 차이를 더욱 확대하며, 이러한 차이는 법원에서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불가항력관련 섭외사건에서 국제사

법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3.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의 의의

국제적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더불어 준거법이 외국법이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강행규정을 의

미한다.20)21)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은 각 국가의 입법에 의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논리적 체계는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22) 우

리 국제사법 제20조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강행규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규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23)

20)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명칭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EU회원국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인 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2008] OJ L177/6 (“로마I

협약”) 제9조에서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이라 하며, 프랑스버전은 lois de

police, 독일은 Eingriffsnormen, 스페인은 leyes de policia로 표현하고 있으며, “1980년 로

마협약”(Regulation 80/934/EEC: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opened for signature in Rome on 19 June 1980 [1980] OJ L266/1) 제7(1)조

에서는 (international) mandatory provisions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국제사법 제20

조에서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이라 조명하에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21) 국제적 강행규정이 준거법의 선택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규정을 의미한

다면, 국내적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규정을 의

미한다. 자세한 것은 장준혁, “국제적 강행법규 개념의 요소로서의 저촉법적 강행성”, 성

균관법학 , 제19권 제2호(2007), 567-570면.

22) 국제적 강행법규에는 간섭법규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법적인 정치적 및 경제정책적인 규

정인 간섭규범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인 간섭규범으로 대별하여 설명하는 방법

도 있으며, 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 원천에 따라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그리고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구분 가능하다;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박영사(2007), 20-23면, 신창선・윤남순, 신국제사법 제2판,

FIDES(2016), 278-287면.

23)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과 비교적 최근의 유럽연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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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유럽연합 로마 I 협약 제9조 제2항에서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절대

적 강행규정’(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관련

하여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동 협약 제3.3조, 제3.4조, 제6.2조,

제8조 등에서는 ‘강행규정’(mandatory provisions)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때의 해석상 강행규정은 국내적 강행규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 협약 제9조

제2항에서의 ‘절대적 강행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을 의미하므로 양자를 구분

할 필요가 있다.24)

위의 예에서, 가령 CCPIT의 불가항력확인서 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입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당장 제기될 수

있다.25) 이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간섭규범적 측면에서 파악을 하여, 국제적 강

행규정성을 결정하고자 한다.26) 대부분 국가에서 입법을 통해서 국제적 강행

규정을 해결하고 있지만, 논리적 체계는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동

연구를 통해서 논리적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그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분류작업의 방법으로 체계화를 시도하여 실무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27)

국제적 강행규정의 범위 및 그 적용의 문제로 앞서의 개념 정립, 개별 국가

의 관행 그리고 각국 법원의 판결례28)를 살펴보고 일률적인 기준의 정립이 아

의 소위 Ingmar사건의 판결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이헌묵, 앞의 논문,

82-101면.

24) 국제적 강행규정과 국내적 강행규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강행규정이 준거법의

선택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규정을 의미한다면, 국내적 강행규정은 당사

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규정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장준혁,

앞의 논문, 567-570면; 이헌묵, 앞의 논문, 89면.

25) 어떤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 또는 간섭규범인가의 여부는 법규의 성질 결정의 문제인데,

의문이 있는 경우는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CCPIT의 불가

항력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행정법적인 절차 내에서 전속관할을 가지는 관청을 통하

는 정규적인 집행을 행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것의 근거 법률은 간섭규범임 나타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석광현, 앞의 책, 30면.

26) 국제적 강행규정의 다양한 경우를 분석하고 9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헌묵,

앞의 논문, 90-98면.

27) 참고로 국제적 강행규정의 다양한 분류 중에서 그 원천에 따라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그리고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구분하는 방

법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유용해 보인다.

28) 국제적 강행규정이 쟁점이 된 유럽법원의 Ingmar 사건 판결에서 EU대리상지침을 국내법

화한 EU회원국의 법은 대리상이 EU 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한, 대리상계약의 준거법이

캘리포니아주법 일지라도 당해 대리상계약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석광현, 앞의 책,

24-27면. 한편 미국에서는 Southern Intern. Sales Co., Inc. v. Potter & Brumfield, 410
F. Supp. 1339 (S.D.N.Y. 1976); Caribbean Wholesales & Service Corp. v. US JVC
Corp., 855 F. Supp. 627 (S.D.N.Y. 1994)사건에서 법원은 판매점을 보호하는 푸에트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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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개별적 해석 및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법정지, 제3국, 및 중재에서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처리

기본적으로 COVID-19의 영향에 의해 제정된 한 국가의 국내법이 비록 국

제적 강행규정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합의한 또는 국

제사법에 의해 정해진 준거법을 배척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

다. 이는 국가마다 다른 관행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국제적 강행

규정은 계약의 약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목적성을 가지므로 사적인 국제거래에

서는 이를 긍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경우는 비

록 준거법이 다르게 정해졌을 지라도 그 국제적 강행규정은 당해 사건에 적용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에 제3국의 강행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29) 또는

국제중재의 경우30)에는 국제적 강행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배척되거나 국제중재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이 배

척된다면, 동 판결 및 중재판정이 국제적 강행규정의 소속국으로 승인 및 집행

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소속국의 공서(public order)

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승인과 집행을 장담할 수 없다.

2) 국제적 강행규정과 공서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문제와 공서조항의 적용문제는 우리 국제

사법 제20조에 의해 개별적으로 해석 및 판단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제중재

및 제3국의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는 앞서 보았듯이 그 승인 및 집행 과정

에서 문제가 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소위 뉴욕협약 제5(2)(b)조에서

코 법을 적용하여, 판매점계약에서 불평등한 계약해지조항을 무효화하였다; 정홍식, “국제

중재에서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 가능성”,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2013), 11면, 주)30.

29) 지금까지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

설은 없으며, 실제 1980 로마협약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에 대해 유보를 허용한다고 해

서 영국과 독일은 유보를 하였으며, 로마I협약에서는 유보를 허용하지 않고, 다만 제3국의

강행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의무이행지인 제3국 그리고 그 제3국의 강행규정

중 계약이행을 위법하게 만드는 강행규정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3국 국제적 강행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관의 재량을 부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적용될 가능성

이 없다. Laura Maria Franciosi, “The Effects of COVID-19 on International Contracts:

A Comparative Overview”, 52 VUWLR 413, 436-437.

30) 국제중재판정부의 특성상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에 있어 재량평가를 한다. 이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사건자체, 당사자의 의지 및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 등을 기초로 판단을 한

다.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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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집행국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앞서 본 예처럼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배척한 경우 집행 및 승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기

로 한다.31)

앞서 보았듯이 유럽연합 로마 I 협약 제9조 제2항에서는 ‘절대적 강행규

정’(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관련하여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동 협약 제3.3조, 제3.4조, 제6.2조, 제8조 등

에서는 ‘강행규정’(mandatory provisions)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때의

해석상 강행규정은 국내적 강행규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 협약 제9조 제2항

에서의 ‘절대적 강행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을 의미하므로 양자를 구분할 필

요가 있다. 이는 동 협약 제9조 제1항에서 ‘절대적 강행규정’의 정의를 하고 있

어 국제적 강행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동 협약 제9조 제1항은 “본

협약에 따라 지정된 계약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한 국가가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구조와 같이 공적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대하다고 여기는 규정이 절대적 강

행규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어떠한 국내적 규정이

절대적 강행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적이익’(public interests)을 보호

하기 위한 법 규정이어야 한다.32) 따라서 적어도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 규정은 순전히 사적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기 힘들다.33)

하지만 앞서본 중국의 CCPIT 불가항력확인서 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입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로마 I

협약에서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규정에서 밝혔듯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한 법규정의 범주에 CCPIT의 불가항력확인서가 포함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

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초개인적인 공적 이익에 봉사하

는 간섭규범적 측면에서 파악을 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타당하다. 하지만 공적 이익의 측면을 확장하여 파악한다면 중국

31) 국제적 강행규정의 직접적용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서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석광현, 앞

의 책, 24면. 공서와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하나의 주제로 연구해볼 수

있는 주제이나, 여기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배제된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그 제3국

으로 승인 및 집행의 단계에서 공서조항에 의해 승인 및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강

조한다.

32) 장준혁, 앞의 논문, 576면; 이헌묵, 앞의 논문, 89면

33) 이헌묵, 앞의 논문, 89-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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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OVID-19에서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불가항

력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충분히 공적 이익에 봉사하는 조치라 최소한 중

국이 법정지인 경우에 이는 충분히 관철될 것이라 보여진다. 대부분 국가에서

입법을 통해서 국제적 강행규정을 해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며 현재 논리적 체계는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

는 법정지가 어디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

의 경우, 가령 외국의 중재지에서 배척된 자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강행규정

의 소속국으로 승인 및 집행이 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럴 경

우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배척하는 것이 그 소속국의 공서(public

order)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조사・분석하면 실무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사

안임이 명확할 것이다.

3)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및 입법론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문제 있어 우리 법원에서도 준거법소속국 및 법정지

의 강행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제3국의 국제적 강

행규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경우에 그 논리적 체계에 따른 적

용여부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제공할 수 있어 실무적 판

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 입장에서 불가항력과 관련한 계약조항을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며, 아울러 국제계약에서 COVID-19의 불가항력 적용은 국가마다

법리와 판례에 따른 이동을 잘 파악하여 분쟁에 임해야 하는 결론도 가능하여

실제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많은 국가에서 국제사법

을 통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 국제사법은 로마협

약을 계수한 것으로 동 규정도 로마협약의 취지를 살려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분석・연구할 필요가 있다. 개별법 조항
에 국제적 강행규정임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이는 명확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입법론 및 적용 문

제에 대한 구체적이며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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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국제사회는 COVID-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국제계약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정의 계약불이행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무엇보

다도 COVID-19로 인한 불가항력의 논의는 지금까지의 불가항력과는 구별되

는 특징이 있다. 첫째 확실하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는 첫 번째 사건인

점, 둘째 강력한 공적 이익과 관련된 불가항력이라는 점, 셋째 이러한 공적 이

익이 국가적 수준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COVID-19가 국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COVID-19의 특징적 성격과 국제계약에서의 불가항력의 논의

는 이런 상황에서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각 국의 국제사법의 적용

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서와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그러하다. 전통적으로 국제사법 이념은 사인간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COVID-19로 인해 불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국가적 수준에서 공익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법의 적

용에 다양한 이익 충돌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COVID-19와 불가항력 충족요건에 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많은 국가들이 국

가경제의 봉쇄(lockdown) 및 국제무역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제적 계약

불이행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국내 입법 및 국가 차원의 선

언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는 COVID-19로 인한 계

약불이행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불가항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까지 7004건을 발행했다. 또한 인도의 경우는 2020년 2월 재무부 명의

로 COVID-19로 인한 공급망 훼손을 불가항력이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였다. 더

나아가 러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가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및 러시아는 우리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중요 교역국이며,

거래 비중도 상당하다. 이러한 양국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국제거래 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가 중

국 및 러시아의 ‘불가항력확인서’ 또는 인도 재무부의 불가항력 관련 정부선언

인 경우, 그리고 계약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해 제3국의 준거법으로 합의한 경

우 그 처리에서 있어 법적 논쟁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 나아가 개별 국가가

자국의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

으로 국가의 입법 및 공식적인 선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국가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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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CCPIT의 불가항력확인서는 상업인증 분야의 사실 증명 행위에 속하며, 즉

CCPIT는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불가항력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의

미하며, 법적 근거는 ‘중화 인민 공화국 대외무역법’과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국제무역촉진협의회 조항’이며, CCPIT가 발행한 불가항력확인서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정부, 관세, 상공 회의소 및 기업에서 인정을 받

았으며 지역 밖에서도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인도의 경우 정부

의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OVID-19를 자연재

해 상황으로 고려하여 불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부당국의 법적

근거에 의한 선언으로서 효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인도는 특히 이

러한 국가적 조치로 COVID-19에 의한 국가봉쇄조치 발생으로 계약상 의무불

이행이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당사자를 계약상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의무화하

는 법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위 국내법 조항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국제적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더불어 준거법이 외국법이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강행규정을 의

미한다. 위의 예에서, 가령 CCPIT의 불가항력확인서 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중

국의 입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당장 제기

될 수 있다. 어떤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 또는 간섭규범인가의 여부는 법규의

성질 결정의 문제인데, 의문이 있는 경우는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추정

하는 것이 타당하나, CCPIT의 불가항력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행정법적인

절차 내에서 전속관할을 가지는 관청을 통하는 정규적인 집행을 행하는 것으

로, 따라서 동 확인서의 근거 법률은 간섭규범이다. 이는 국제적 강행규정의

간섭규범적 측면에서 CCPIT의 확인서를 파악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결정

하였다. 국제적 강행규정의 범위 및 그 적용의 문제로 앞서의 개념 정립, 개별

국가의 관행 그리고 각국 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고 일률적인 기준의 정립이

아니라 개별적 해석 및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등 경

각심이 감소하고 추세적으로도 그렇다. 하지만 관련 논쟁 및 법적 판단은 앞으

로 계속적으로 현출될 것이라 보고 이에 대한 분석 및 결론 도출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COVID-19로 끝나

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제2, 제3의 COVID-19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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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VID-19 and the legal nature of force majeure certificate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mandatory rule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

34)Choi, Sung Ho*

The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the "CCPIT")

has recently issued a large number of force majeure certificates to contracting

parties to certify disruptions caused by COVID-19. Some countries, such as

Russia and Italy, also have these force majeure certificate systems. The legal

status of the CCPIT certificates is, however, uncertain under Chinese law.

Unlike Russia and Italy, which both have their respective Chamber of Commerce

to issue the certificate, the CCPIT is officially composed of civilians, although

its Articles of Association was said to have been approved by the State Council.

These research also authorized CCPIT to issue such force majeure certificates.

The CCPIT was handling force majeure matters prior to the COVID-19

outbreak, and its force majeure certificate could command certain respect from

the Chinese courts. This suggests that a CCPIT certificate may have certain

evidentiary value under Chinese law.

The public and national interests will prima facie be reflecte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form of mandatory rules and public policy. The public

interest in COVID-19 demands analysis in this aspect even if it is not generally

necessary for a standard force majeure case. Article 4 of the Choice of Law

Act provides that Chinese mandatory law will apply regardless of the applicable

foreign law. Particularly, law on public health is among one of the five specific

categories of laws identified as being mandatory under the SPC interpretation.

It is also highly unlikely for an English court to apply a Chinese mandatory

rule through Article 3(3). In any event, it would be highly unlikely for Articl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5B5A17050456)

** Lecturer, School of Law,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h.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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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of Rome I Regulation to have a chance to apply in the first place.

This is because the Article would only apply when all factors of the case

point to a foreign country, except the express choice by the parties.

Therefore, even if the public interest in COVID-19 requires an analysis of

public policy-related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y would be applied for public policy reasons.

Keywords : force majeure, force majeure certificate, international mandatory rule,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 public order, private international law, 
COVID-19 


